
희망퇴직에 한 규

2016.08.01.  

2023.09.01. 개  

1 ( ) 본 규  언어 학원 학 ( 하 본 ) 직원  희망퇴직에 

한 사항  함  로 한다.

2 ( 상 ) 희망퇴직  상 는 본  수 상  원, 과 우 상  

직원 로 한다.

3 (희망퇴직  한) ①희망퇴직 신청 마감  재 다  각  1에

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희망퇴직  허가하지 아니한다.

  1. 징계  에 는 

  2. 사사건 로  에 는 

  3. 1  및 2  사 에 하는 사 로  희망퇴직  당하다고 

     는 

②  력수 계 , 산 등 로 하여 득 한 경우에는 희망퇴직  

허가범 를 한할 수 다.

4 (희망퇴직수당지 액) 희망퇴직 에게 지 하는 희망퇴직수당( 하 수당 

라한다) 지 액  퇴직당시 보수월액  18개월치를 지 하  보수월액  연

계약 에 라 매월 지 는 본  말한다. 

 

5 (희망퇴직  실시 수 및 시 ) 희망퇴직  수  시 는 본  사 에 

라  한다.

6 (희망퇴직 상   방법 및 결과 통지) ①  희망퇴직  

신청한 직원  상 로 규  3  및 력운 계 에 라 희망퇴직 

상 를 한다.

②희망퇴직 상 가 결   지체 없    거쳐 신청 에

게 를 통지한다.

③희망퇴직원  사직  동 한 력  가진다.

7 (수당  수령 ) 수당  사립학 직원연 법  하는 여수 에



게 지 한다.

8 (시행에 필 한 사항) 수당  지  방법 및 차 등  규  시행에

필 한 사항   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 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 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별지 1호 서식>

희 망 퇴 직 원

    :

  직  :

    :

  퇴직 : 

 본  사에 라 희망 퇴직코  하 니 재가하여 주시 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.     .    .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 ( )

국 언어 학원 학교 총장 귀하


